
[별  16] <개정 2017. 1. 19.>

수 비  ㆍ 조 준 등(제72조 )

1. 수  경  내경 150 리미터 상  하여야 한다.

2. 수  우수 과 리하여 빗물  혼합 지 아니하도  하여야 한다. 

3. 수  점ㆍ종점ㆍ합류점ㆍ 곡점과 경(管徑)ㆍ 종(管種)  달라지는 

지점에는 맨홀  하여야 하 , 직  에는 내경  120  하  간격

 맨홀  하여야 한다.

4. 수  에는 효간격 10 리미터 하  스크린  하여야 하고, 다

량  토사를 하는 에는 적당한 크  래 를 각각 하여야 

하 , 수 ㆍ맨홀 등 악취가 생할 우 가 는 시 에는 취(防臭) 를 

하여야 한다.

5. 사업 에  공공폐수처리시 지  폐수를 시키는 수 에는 량계 

등 계량 를 착하여야 한다.

6. 시간당 폐수량  평균폐수량  2  상  사업  순간수질과 평

균수질과  격차가 리터당 100 리그램 상  시  사업 는 체적  

량조정조를 하여 폐수종말처리시  가동에 지  없도  폐수 량  

수질  조정한 후 수하여야 한다.


